
산업과 과학의 연계에 있어서 인센티브 구조와

제도적 배치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이정협

신경제 (new econom y ) 로 진입하면서 대학이나 연구소의 혁신잠재력을 산업계와의 연

계를 통해 실현하는 조정 메커니즘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

의 OECD 국가에서는 대학 및 연구소와 산업체간의 폭넓은 제휴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지적재산권의 활용을 통한 기술료수입과 스핀오프를 통한 연구결과의 상업화라는 변화

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각 국가에서 산업과 과학의 연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은

유사하지만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조정방식에 있어서 각 국가의 경험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먼저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연구성과가 기업에 이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있어서 각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공공 연구재원의 투자가 대학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공공연구기관에 그대로 투자되어야 하는지 등 전반적인 제도적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본 논의에서는 인센티브 구조나 제도적 배치에 대한 국가

별 비교를 통해 효과적인 산학연계의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논의는 OECD에

서 지난 10월 중순에 발표한 산업과 과학의 관계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연구 의 중간보고서

자료를 기초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1 . 인 센 티브 구 조

산업과 과학의 연계에 있어서 규제 장벽이나 기타 저해요소들은 혁신 능력을 크게 감소

시킬 수 있다. 이제까지 산업과 과학의 연계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차원

의 장벽이나 저해요소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연구비 재원조달의 국가규제

와 관행, 공공투자기관의 지분투자 (equity inv estm ent ), 지적재산권, 과학자와 연구인력의 유

동성, 그리고 연구평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 여기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제와 인센티브 방식, 그리고 연구평가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

다.

가 . 지적 재산 권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결과의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 대부분의 OE CD국가에 있어서

뚜렷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경향은 공공부문에서 재원을 조달한 연구결과라 하더라도 그 소유

권을 국가나 정부가 갖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는 민간 혹은 공공기관으로 이전하려는 경향이

다. 소유권의 이전을 통해 연구에 대한 공공투자의 사회적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그

러한 변화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수행주체간 즉, 연구기관과 개인연구자간 소유

권의 배당, 특허관행, 로열티의 배분, 특허가 가능한 공공연구의 결과로부터 국가적 편익을

보장하는 규정에서는 OECD 국가 간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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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유권 배당에 있어서 OECD 국가 간 차이

미국에서는 1980년의 베이- 돌 특허상표수정법안 (Bayh - Dole P atent and T radem ark

A m endm ent s A ct )에 따라 연방정부가 투자한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의 수행자가 특허를 출

원하고 제 3자에게 이 특허를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1980년의 스티븐슨 와이들러

혁신법(St ev en son W y dler Inn ov ation A ct )1)에 의해 연방 연구소가 민간기업들과 공동연구

개발협약 (CRADA s : co- operat iv e research and dev elopm ent agreem ent s )을 체결하고, 이

기업들에게 연구결과의 특허를 할당하는 것이 정식으로 허가되었다.

미국 이외의 대부분의 OE CD 국가들은 공공부문에서 투자한 연구결과의 소유권을 연구

수행기관에 부여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개발자에게 소유권을 주기도 한다(표 1). 더욱이 몇

몇 국가의 경우, 한 국가 내에서도 공공재원 투자 연구의 권리배당 방식이 상당히 이질적이

며, 이러한 이질성으로 인해 공공연구부문과 산업간 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들 간의 협력

을 관리하는 규제체제가 대단히 복잡하다.

예를 들어, 첫째, 캐나다에서는 약 반 정도의 대학에서 소유권을 개인 연구자들에게 양

도하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권리를 그대로 갖고 있다.

둘째, 독일에서는 공적 연구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공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결과의 지적

재산권이 기관에 귀속된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제도적 기금에서 재원이 조달되더라도 연구

자들이 연구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한다. 특허권 보호의 책임은 권리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만, 연구의 재원이 연방교육연구부 (BMBF )를 포함해서 외부에서 조달되는 경우는 대학이

특허권 보호의 책임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대학에서는 연구자가 발명의 지적재산권을 소유

하지만, 과학 학술원은 그렇지 않다.

셋째, 영국에서는 특히 신 과학기술 부문에서 기관으로 권리가 이전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규칙들로 특징 지워진다. 영국의 정부출연 연구위원회 중의 하나인 생물공학

및 생물과학 연구위원회(BBSRC; Biot echnology and Biological S cien ce Research Council)

는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개별 기관에 양도하지만, 의학 연구위원회 (M edical Research

Coun cil )는 지적재산권 자체를 소유한다. BBSRC 소속의 개별 기관들이 유지할 수 있는 지

적재산권 활용수입의 규모는 BBSRC로부터 받는 연간 수입의 10% 정도까지이며, 수익이

10%를 초과하면 기관은 재투자를 제의할 수 있다.

넷째, 프랑스에서는 개별 사례별로 소유권 규정이 다르게 결정되지만, 실제로 공동소유

권에 대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진다. 벨기에와 노르웨이의 일부 공공 연구기관에서는 지적재

산권이 기관과 연구자간에 나누어진다. 일본의 국립연구기관에서도 공동소유 제도가 관례화

되었지만, 1999년부터는 정부에서 재원을 조달한 발명의 지적재산권을 연구개발자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 혹은 기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이질적이라는 사실은

산업계와의 협력 시 위험도와 거래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상업

화에 장애가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연구에 대한 접근정보와 경험이 부족하기 때

문에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의 경우 일치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방안들에 대

해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BMBF 의 자금 지원을 받는 정부 기관의 지적재산

권 규칙을 개선할 계획을 짜고 있다. 일치성 향상노력이 이루어지면서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1) 1986년에 연방기술이전법(Federal T echnology T ransfer Act )에 의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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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공투자연구의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지적재산권의 소유주체

연구수행 주체

대학 공공 연구소

연구자

- 오스트리아 - 일본

- 벨기에1 - 아이슬란드

- 캐나다 - 이태리

- 독일2 - 노르웨이

- 핀란드

연구기관

- 호주 - 영국3

- 캐나다

- 이스라엘

- 미국

- 핀란드4 - 네덜란드

- 독일5 - 뉴질랜드

- 헝가리 - 노르웨이

- 이스라엘 - 폴란드

- 한국 - 영국6

- 멕시코 - 미국

공동소유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벨기에7 - 일본

1. 플랑드르 지역 2. 제도적 기금 사용 3. 예외 존재 4. 과학 학술원 5. 보조금 수령기관

6. BBRCs 7. 왈룬 지역(Wallonia)

출처: OECD, 각 국 설문조사

② 개별 연구자에 대한 소유권 양도의 문제점

연구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연구자가 상업화에 따른 이익을 더

얻게 된다. 그러나, 개별연구자에게 소유권의 발표와 보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 특허출원

과 획득의 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2). 게다가, 개인이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될 경우 소송

비용이 증가해서 연구결과의 발표와 상업화를 저해하는 보다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기업들 또한 여러 공동개발자들로부터 있을 미래적인 소송에 대한 위험 때문에 합의에 주저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연구자가 상업화를 목적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 공공 투자의 국가적 편익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점들을 감안하면

지적재산권을 연구조직에 양도하지만 연구자들이 로열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③ 로열티 수입의 배분 방식

일반적으로 로열티 수입의 주요 수익자는 권리의 소유자이지만, 대부분의 국가나 기관

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은 로열티 수입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열티

수입의 배분은 점차 개인연구자 뿐만 아니라 연구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

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나 라이선스로 발생한 로열티를 배당하는 국가적인 표준공식

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가이드라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첫째, 미국의 베이- 돌법(Bayh- Dole Act )은 라이선스로 발생한 로열티를 개

2) 소유권의 발표와 보호를 저해하는 그와 같은 요인들은 일본의 개인기반의 지적재산권 소유권

제도에 내재되어 있으며, 대학의 낮은 특허출원의 중요한 이유로서 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자

신들의 지적재산권을 기업들에게 양도하고 그들 연구 부서에서 기부금을 받는 비공식적인 채

널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이유로 종종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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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들 사이에 배분하고, 비용지출을 제외한 기타 수입은 대학 내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

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네덜란드 등이 예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관과 연구개발자가 로열

티 수입을 공유하며, 몇몇 국가의 경우 연구가 수행된 부서나 운영단위도 혜택을 받는다 (<

표 2> 참조).

셋째, 몇몇 국가의 경우 개별 연구자에게 많은 몫이 돌아가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시

스템에서는 지난 1997년에 개발자가 로열티 수입의 40%를 차지했다. 영국의 워뤽대학에서

는 어떤 임계수준(threshold)까지는 대학교수가 로열티의 75%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임계

수준 이후에는 연구자의 몫이 50%, 대학의 몫이 50%로 떨어진다.

대학과 같은 학제적 연구조직에서는 특정 기술영역 예를 들어 생물의학 같은 분야에 특

허나 라이선스 출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긴장과 갈등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로열티의 분배가 개발에 관련된 주요 주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나 학과에도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로열티 배분이 타 학문분야에까지 확대되면 이들 특정 학

문 분야들이 대부분의 학내 재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학문 분야들 예를 들어 물리학,

사회과학, 인문학에 손해를 입힌다는 우려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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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적재산권 로열티 배분의 가이드라인

로열티의 배분

적용대상 발명자 연구실/ 부서 기관 배분하지 않음

호주 대학 33% 33% 33%

오스트리아 일반 관행 소유자 100%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

대학
10 ∼ 30% 50% 20 ∼30 %

캐나다 연방정부 연구
법적으로

35%
다양 다양

프랑스 공공 연구실 25% 25% 50%

독일 막스플랑크,
HGF 센터

33% 33% 33%

헝가리 0% 미정 100%까지

이스라엘

헤브루 대학 33% 33% 33%

와이즈만

연구소
40% 0% 60%

이탈리아 0% 미정 100%까지

일본 대학 소유자 100%

한국 KIST 60% 까지 0% 40%

멕시코 공공 연구실 소유자 100%

네덜란드 공공 연구실 소유자 100%

폴란드 일반적인 규칙이 없음

영국 BBRCs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분 장려

미국
대학 법에 따라 배분

스탠포드 33 % 33 % 33 %

출처: OECD, 각 국 설문조사

④ 공공자금 출연 연구조직의 특허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전용실시권(exclusive licensing) 방식을 적용할지 아니면 통상실시권(non- exclusive

licensing) 방식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권리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문제이지만, 정부

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먼저 소유권을 연구자보다는 기관에 부여함으로써 통상실시

권 방식을 장려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특허가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특허의 하부구조를 제공함으로써 특허 옵션에 영향을 미친다. 라이선스를 공유하지

만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식의 경우 지식의 폭넓은 확산과 로열티 수입원천의 확대

를 공공자금 출연 연구조직에 보장해 주기 때문에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이 방식을

따르게 되면 특허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경우 초래되는 출판자유의 제약에 대한 문제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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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996- 1998 회계 연도 동안 미국의 최대재원조달기구

중 6개 기구, 예를 들어, 에너지성의 국립보건원(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에서 양도

된 유효한 라이선스 중 거의 4분의 3이 통상실시권 방식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수행조

직의 포트폴리오에서 전용실시권 특허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것은 제품개발에 있어서 자

본집약적이고 개발기간이 긴 부문의 기업들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요구하기 때문

이다.

<표 3> 공공연구에 있어서 전용실시권 특허방식과 통상실시권 특허방식의 비교

전용실시권 방식 통상실시권 방식

공공 연구소

이익

- 기술이전의 가속화

- 특히 중소기업과 스핀오프의 효과

적인 투자유치

- 폭넓은 확산의 촉진

- 로열티로 인한 수입기반의 확대

- 이해갈등의 위험 감소

불이익

- 지식확산의 제한 가능성

- 특허를 받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연구에 제약을 가함

- 검토 과정이 늦어짐

- 소송의 위험

- 특허기회의 관리와 홍보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원 필요

기업

이익
- 개발위험 감소

- 독점적 수익 창출
- 시장지배로 인한 대기업의 이익

불이익
- 소기업의 불이익 가능성

- 로열티 비중의 증가
- 경쟁기업의 선 기술개발 가능성

⑤ 국가의 경제적 편익 보장 방법

해외 파트너에게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를 발급할 경우 대부분 국가의

규제제도에는 자국의 경제적 편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명시된다. 미국의 경우,

CRADA 협약에 참가하는 연구주체는 연구를 통해 미국에서 편익이 발생함을 밝혀야 한다.

대개 상업적 생산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것에 합의하게 된다. 호주의 연구위원회 프로그

램에서도 외국의 참여가 허용되지만 지적재산권의 사용으로 호주의 편익이 극대화되어야한

다는 단서가 붙는다. 캐나다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소유자가 해외로 이주해서 연구결과를 해

외에서 상업화함으로써 자국의 지적재산권이 외국, 특히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

려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적 편익의 규칙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는 그런 요구조건들이 서로

다른 이해집단에 의해서 매우 상이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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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연구 평가 시스 템

공공연구기관은 경제발전에 기여해야할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환경오염, 보건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관심사항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요구받는다. 몇몇 나라에서 나

타나는 이와 같은 사회적 책임감의 확대 압력은 자율성 확대 경향과는 대조를 이룬다. 그리

고, 평가기준이 변화되고 핵심적인 재원조달 방식이 바뀌면서, 장기적이고 자유로운 연구분

위기가 박탈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연구자 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문제가 되

는 것은 공공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평가할 때 과학적 탁월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과 이

탁월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 연구의 평가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특허 사무소, 벤처 펀드, 스핀오프 등 대

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상업화 활동이 상당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연구평가의 범위가 확대되어

야 한다. 둘째, 연구와 졸업생의 교육에 있어서의 탁월함을 평가함에 있어서 적어도 몇몇 학

문분야에서는 산업적 관련성이 평가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호주의 CSIRO나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같은 응용연구기관의 경우, 재원조달의 적

합성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동료평가나 출판 등 전통적인 기준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재

원조달에 있어서 산업계의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전반적인 평가기준의 변화

가 명백하게 나타났다. 몇몇 나라에서는 또한 경쟁적인 연구보조금에 상업화 조항

(commercialisation clauses ) 을 포함시켰다.

첫째, 매칭 펀드와 같은 외부 자금조달의 목표는 20%에서 50%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외부 산업계의 자금조달 시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공동 R&D 프로젝트에 투자된 내부

R&D 기금의 총액, 연구개발 수주 수입, 특허의 수, 공동출판, 발명, 라이선스 수익 등 상업

화의 투입과 산출 지표가 평가기준에 통합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1999년 공공연구개발

시스템을 개편하여, 정부출연연구소를 평가할 때 연구소로부터 분리 신설된 기업의 수뿐만

아니라 협력 R&D 총액과 중소기업으로부터의 로열티와 라이선스 수입이 고려되었다. 이 기

준에 따라 평가된 정부출연연구소의 수행력은 매년 예산수립 과정에 반영된다. 개별 연구소

들은 연구소의 전체 수행력과 비교하여 연구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자체 평가기준을 개발하

도록 장려된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자들이 보다 고객 지향적이 되도록 유도하

게 된다. 둘째, 독일에서는 BMBF의 보조금 지급 관행에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BMBF 재원을 조달 받아서 연구결과를 획득한 연구는 의무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획득해서

연구결과를 상업화하고, 반대로 특허권 사용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의 행사

를 보장한다.

대학과 기초연구기관의 장기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을 상업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뉴질랜드 과학기술연구재단(Foundation for

Research, Science and T echnology , FRST )에서는 상업화 활동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경

제적 편익을 추구하는 왕립연구소(Crown Research Institute)나 대학의 연구활동에 대해서

도 지원한다. 재단의 연구프로젝트의 평가는 향후의 상업화 지표로서 산업계 파트너와의 연

계뿐만 아니라 연구팀의 현재까지의 업적(track record) 등 장기적인 성과 가치를 기초로 한

다. 기초연구 프로젝트와 응용연구 프로젝트간의 평가기준에 있어서 차별화가 이루어진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함으로써

적합한 산업체와의 연계수립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도 형성된다. 둘째, 상업화 활동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내부 핵심연구부문의 재원조달을 분리하게 되면 또 다른 가능성이 나타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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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부성은 산학협력과 특허출원을 촉진하는 국립대학에 대해 추가적인 재원을 할당하는

예산안을 수립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연구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증가하였는데, 두 가지

서로 다른 재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기본적인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여타 OECD 국가들은 대학연구의 재원조달

방식을 상당히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대학이 산업계로부터 연구재

원을 끌어올 수 있도록 대학의 연구재정시스템을 개편해서 보다 나은 인센티브 구조를 형성

하도록 유도한다.

연구자들의 상업화에 대한 기여에 대해 개별 연구자들에게 보상하는 방법이 또 다른 수

단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연구와 산업의 연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 방법이 사용된다.

영국에서는 잠재력 실현에 대한 포상 계획(Realising Our Potential Award Scheme) 을 수

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체로부터 재원을 획득한 대학연구진에 대해 지적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보상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뉴질랜드 왕립연구

소(Crown Research Institute)는 지적재산권의 확대와 연구성과의 상업화에 대해서 특별히

포상한다. 미국에서는 국가과학기술 시상 계획에 따라 상업화에 대해 표창하기 위한 국가혁

신포상제도 계획이 제안되었다. 멕시코에서는 새로운 혁신법에 따라 응용연구와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숙련연구자들을 우대하는 국가 연구자 시스템(national system of researcher s,

SNI) 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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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연 구자 평 가 의 사 례 : 플랑 드 르 의 대학 간 협 력 생 물 공 학 연구 소

(F lem i s h Int er - U n iv ers ity In s t itut e f or B iot e ch n olog y , V IB )

연 구 소

플랑드르 대학간 협력 생물공학 연구소(VIB)는 1995년에 플랑드르 지방정부에 의해 세

워졌으며, 9개 대학의 학과와 5개의 관련 연구소가 참가하며, 7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을

대표한다. VIB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목적이 있다. 첫째, 양질의 연구를 수행한다.
둘째, 라이선스 제도나 spin - off를 통해 기술을 이전한다. 셋째, 생물공학의 대중적 이미

지를 확산한다.

과 학 적 연 구 에 대한 평 가

연간 자금은 과학적 연구성과의 우수성과 상업화에 따른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평가 시 각 학과의 점수(1: 매우 불량, 2: 매우 우수, 3: 탁월함)가 매겨지

고, 불량하게 점수가 매겨진 학과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이 중단된다. 4년 단위의 장기 평

가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단으로 논문인용지수(Science
Citation Index )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연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

는 지나친 단기출판 일정에 몰입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VIB 연구집단의

SCI 순위는 평균이상이며, 발명과 특허출원의 평균 횟수도 매년 증가한다. 발명과 관련

해서 연구소는 유사한 예산규모의 모든 연구기관과 비교해서 상위 10% 내에 포함된다.

기 술 이전 과 상 업 화에 대 한 평가

기술이전과 상업화를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 수단으로 미국의 표준 평가기법인 발명기

록기법(the record of inventions )이 사용된다. 연구집단은 각 발명이나 잠재적 발명을

VIB의 기술이전집단에 공개해야한다. 비교 가능한 대학이나 연구소가 평가의 준거

(benchmark)로 선택된다. 그러므로 VIB는 이 준거를 자체 연구 부서에 적용할 매우 중

요한 평가 기준으로 고려한다. VIB는 각 연구 부서의 연구협력과 라이선스 합의의 횟수

도 고려하지만, 발명의 횟수보다는 덜 중요시한다. VIB의 개념은 연구 부서가 연구에 있

어서 탁월해야하고 VIB 자체는 그 기술을 상업화한다는 것이다.

인 력 채용 과 유 지 (re t en tion ) 정 책

VIB의 인력채용은 부서 내의 업무에 따라 조직되며, 과학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업

적(track record)과 출판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VIB는 과학자와 과학 경영인력을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교수가 과학자 팀을 감독하는 평면적인 대학의 학과 구조와는 대

조를 이룬다. 과학경영인력의 층이 추가됨으로써 중간 과학경영 직분이 보장된다. 이것

은 캠브리지 모델에 토대를 두고 있다. 단기적인 순환과 장기적인 안정성의 조화를 이루

기 위해 모든 핵심적인 연구자들에게 장기 고용 계약이 체결된다.

최 선 의 실 천 (pract i c e )을 구성 하 는 요 소

VIB 모델의 중요한 강점은 조정 부서(상업화 부서)의 탁월함에 있다. 이 부서는 경영 및

기술 보육(incubation ) 서비스를 제공한다. VIB는 연구진들이 탁월한 연구에만 전념하고

실제 상업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내부 평가도 선도적인 연

구의 수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나, 상업화 부서는 상업화

될 수 있는 것에 역량을 집중한다. 일련의 연구가 특허출원이 가능할 경우, 이 부서가

특허출원을 한다. 가능하면 spin - off가 분리 신설된다. 현재 다섯 개의 spin - off가 있으

며, 이 중 세 개는 최근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분리 신설된 기업 내에서 연구자가 경영

자의 역할을 맡지 않아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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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 도 적 배 치 (In s t itut ion al arrang em ent s )

미국의 베이- 돌 협약에 따라 대학의 기술이전 및 특허사무소가 번창한 것처럼, 인센티

브 구조가 바뀌면 제도적인 변화가 초래된다.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참

여자들의 편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산학

연계시스템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상업화 활동의 조직 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구성

에 대한 면밀한 조정이 필요하다.

가 . 전반 적인 제도 적 구 성 (profile s )

혁신시스템 내의 연결성(connectivity ) 정도는 정부출연연구의 수행에서 대학이 차지하

는 비중의 함수이며, 공공연구기관의 비중과는 반비례한다라는 마이클 포터의 혁신지수의

토대가 되는 가정은 매우 단순하지만 실재적인 이슈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첫째, 대학기반의 산학연계시스템은 비교우위를 누리는가 ? 아마도 그러하며, 발명특허

권 보호신청이 다소 제기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산학연계에 있어서 학제적인 연구가 점

차 더 많이 요구되고, 산학연계가 인력기반의 상호작용에 토대를 둘 때 특히 비교우위가 높

다. 미국과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왕성한 산학연계에 대학들이 탁월한 기반(platform )을 제공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반대 사례도 있다. 일본의 사례처럼 산학연계가 저조하고

대학이 그 원인인 경우도 있다. 호주에서는 CSIRO같은 중요 연구기관의 상업활동이 미국

대학의 활동과 비교되기도 한다(박스 2).

둘째, 공공부문에서 출자한 R & D 수행에서 대학의 참여도 증가가 산학연계를 촉진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 최근 10년 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공공 R&D 투자를 대학으로 이

전했으며, 그 결과 (공공)연구기관은 손실을 보았다. 그러나 투자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면

서 산학연계의 강화가 모든 부문에서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연구정책이나 산업계와

의 관계에 있어서 대학의 자유도가 큰 분산시스템이 집중시스템 보다 산학연계의 기회에 대

한 반응도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중시스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기는 하

지만, 상업화 잠재력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집중시스템의 유지에 따른 비용증가가 수반된다

는 사실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핵심재원의 배분에 있어서 상업화 목적에 보

다 많은 비중을 부여함으로써 현재의 연구 중심지(대학)를 중심으로 대학의 연구능력이 양

극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어떻게 하면 계약연구와 기술서비스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에 대한 기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 산학연계에 있어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이 최

근에 축소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여전히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한된

샘플로 판단할 때에도 공공연구기관의 규모와 역할, 연구 프로파일은 매우 다양하다(표 1).

그러나, 공공연구기관과 산업계와의 관계개선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를 제기

한다. 먼저, 연로한 스텝들은 젊은 연구자들이 산업계와 협력함으로써 얻는 인센티브가 낮

고, 최근에는 운영단위가 축소되면서 이러한 세대간의 장벽이 악화되는 일이 자주 나타났다.

둘째, 정부의 목적과 연구조직 자체의 목적이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응용부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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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초점이 맞추어진 공공연구소에 대해 구조조정 압력이 가해질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난

다. 정부는 경제적 일출효과의 최대화라는 다소 다른 목적을 가진 연구수행을 원하지만, 이

렇게 될 경우 공공연구소의 핵심적인 역할이 모호해지거나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기술서

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게 되는 위험부담이 있다.

넷째, 상업화와 혁신을 위해 서로 다른 공공재원을 조달하는 연구조직간의 시너지 효과

를 어떻게 향상시킬까 ? 상호중재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각 국가들은 서로 다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접근들은 철저한 비교연구의 가치가 있다. 한 가지 접근은 프

랑스 대학 내의 CNRS 연구소와 같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간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접근은 호주와 오스트리아의 협력연구센터처럼 협력연구에 대해 안정적인

회합장소를 제공하는 형태의 제도적 층위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접근은 프랑스와

일본, 네덜란드, 미국의 주제별(thematic) 연구네트워크 혹은 프로그램과 같이 촉매작용을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 접근은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 같은 기존의

기술이전조직이 변화된 임무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적재산권 거래에 전문화된 새로운

유형의 중간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조직된 정보와 적합한 개관(槪

觀)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적인 성공사례의 벤치마킹을 포함한 모

니터링과 평가뿐만 아니라 공공출연연구기관의 상업화 활동의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 11 -



B ox 2 . 벤 치마 킹 지 표들

제 도 적 수 준 의 벤 치마 킹 지 표 들

덴마크 Risö* 사례

부서 프로그램

활동지표

- 자체 연구 및 개발

- 공동 자금조달 계약

- 고객 자금조달 계약

- 기술 및 여타 연구지원

- 과업, 계약

- 과업, 기타

- 부서의 경영

- 총계, 인/ 월

- 자체 연구 및 개발

- 공동 자금조달 계약

- 고객 자금조달 계약

- 관리 및 행정

- 프로그램 관리

- 총계, 인/ 월
- 인력, 인/ 년

생산지표

- 국제 출판

- 국제 출판 중 보고서

- 덴마크 국내 출판

- 컨퍼런스 프로시딩 기고

- 대중적인 과학 논설

- 인력, 인/ 년 (PhD와 Posc doc)

- 국제 출판

- 국제 출판 중 보고서

- 덴마크 국내 출판

- 컨퍼런스 프로시딩 기고

- 대중적인 과학 논설

- 특허 출원

네트워크

지표

- 완결된 PhD 프로젝트 횟수

- 해외파견(expatriates , 최소 1개월), 월

- 방문연구자(최소 1주), 월

- 기업과의 협력, 월

- 기업초빙(engagement ), 월

- 연구조직과의 협력, 월

- 연구조직 초빙, 월

- 정부와의 협력

- 특허출원

- 완결된 PhD 프로젝트 횟수

- 해외파견(최소 1개월), 월

- 방문연구자(최소 1주), 월

- 기업과의 협력, 월

- 기업초빙, 월

- 연구조직과의 협력, 월

- 연구조직 초빙, 월

- 정부와의 협력

* Risö는 덴마크의 중요 공공연구기관임

출처 : T hree year plan 1998- 2001", Risö, ADL (2000), A nnual R ep orts of S elected R es earch Organisations재인용

국 가 수 준 의 벤 치 마 킹 지표 들

호주와 미국의 공공투자 연구의 상업적 성과 비교

벤치마크

1996년에 매 1,000명의 스텝 당 미국 대학 평균 8천 8백만 불의 교부금

과 3십2만 불의 로열티를 회수했으며, 9건의 특허출원과 11건의 라이선

스 체결이 이루어졌으며, 1개의 spin- off가 창출됨 (T rune, 1996* )

호주의 성과

(1996/ 1997)

학제간 연구 의학 연구

실재 예상 실재 예상

산업계 재원조달(백만불) 60.3 49.3 6.7 9.1

특허출원 52 60 n.a . 27

로열티(백만불) 4.0 2.2 n.a . 0.96

spin- offs 2.5 7 n.a . 1.3

* T rune, d .(1996), "Comparative Measures of Univer sity Licensing Activities ", J ournal of the A UTM , v ol VIII.

출처 : T horburn , L .(1999),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Arrangements at Public Sector laboratories", Paper

presented at the T IP W orkshop "High - T echnology Spin- offs from Public Sector Research", Paris , 8

December .에 기초해서 OECD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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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공출연연구의 상업화: 거대연구조직에 대한 선별 사례

CN RS
(프랑 스 )

CS IC
(스 페인 )

CS IRO
(호주 )

바 이즈만

연구 소

(이스 라엘 )

Centre
Juelich (FZJ)

(독 일 )

Law renc e
B erkeley

(미국 )

개

관

임무

학제간 기초연구센터

각 국의 중요 연구센터

HGF 협회의

가장 큰 센터

중 하나

DOE (에너지성 )
연구소 중 하나

스텝

예산 ( 98)

25 ,400 (연구 원

11,470)
24억 유로

9,000 (선임연

구원 2,345)
3억 4천만 유로

6,700

7억3천만호주$

연구원과 기술

원 2,400
1억 6천만 유로

4,300

2억 3천만 유로

3,800

3억 4천만 $

재

원

조

달

제도적재원 90.5% (1998) 60% (1998) 65.3% (1998/ 99) 52% (1998)

n .a . n .a .

정부계약과

경쟁적

지원금 9.5% (1998)
n .a .

21.6%
(1996/ 97)

48%(1998)

산업계재원
연구계약 6.2%
(1998)

11%(1996/ 97)

지

표

산업계와의

계약 및

공동연구

계약 3000
공동연구 26

계약 505
공동연구 1

65 건의 협력연

구센터 중 51
건 참여

n .a . n .a .
90년대에 140건

의 CRADA에

참가

발명

특허

면허

4,000 건의 특

허 (그 중 800건

은 산업계와 공

동특허 )와 500
건의 면허보유

66 건의 신규

특허출원 (1998)
과 600건의 특

허 및 210건의

면허 보유

51건의 신규 특

허출원

(1997/ 98)
n .a .

607건의 국내특

허와 3,944건의

국제특허 , 169
건의 면허보유

3건의 신규특허

(1998), 56건의

신규 면허 , 16
건의 특허보유

면허수입
1천5백만 유로

(1998)
n .a .

5백2십6만

호주$ (1997/ 98)
n .a .

3백6십만 유로

(1998)
5십만 $ (1997)

spin - offs
1985년 이후

221건
n .a .

1999년 4건

1972년 이후 56
건

1991년 이후 31
건 , 그 중 11건

은 보육 중

1998년 6건 ,
1983년 이후 26
건

n .a .

지식이전활동의

조직

독립부서 (DAE )
에서 잠재력 평

가 , 지적재산권

정의 , 프로젝트

와 로열티 계약

기술이전사무소

(OT T )에서 산

업계와 제휴한

모든 활동의 촉

진 및 관리책임

기 업 업 무 부 서

(CBD)의 지원

하에 상당히 분

산됨

자 회 사 조 직 인

YEDA에서 이

전활동을 관리

하며 , 모든 발

명과 혁신의 권

리소유

기술이전사무소

(T T B)에서 기

술이전과 관련

된 모든 문제를

처리

기 술 이 전 부 서 (
T T D)에서 기

술이전과 관련

된 모든 문제

처리

지적재산권 관리

전문계열회사인

FIST 에 대부분

하청

OT T 에서 수행

지적재산권 상

임위원회의 감

독하에 CBD에

서 수행

외부 특허변호

사와 협력하여

YEDA에서 수

행

T T B 수행

캘리포니아대학

의 기술이전사

무소와 협력하

여 T T D 수행

신설기업 정책

관심이 낮지만

지속적 증가 ,
PhD 학생에 대

한 DAE의 상

담 , 타 연구소

와 협력하여 국

가적 인큐베이

터 네트워크 착

수

관심이 낮음

관심이 낮지만

지속적 증가 ;
새로운 모델의

spin - off 창출 ,
1972년 이후 생

긴 56개

spin - off 중 16
개에서 지분참

여

높은 관심 ,
1997년 이후

YEDA가 벤처

캐피탈 펀드

( P A M O T ) 와

제 휴 하 여

I T E K ( 19 9 1년

창설 ) 인큐베이

터를 통해

spin- off 촉진

관심이 낮지만

지속적 증가 ,
T T B가 일부

재정 및 행정

지원 (최대 1년 ),
지역 기업가 지

원 , Julich 기술

공원에 참여

관심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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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공출연연구의 상업화: 거대연구조직에 대한 선별 사례(계속)

Fraunhofer
Ges ells chaft

(독일 )

IN RIA
(프랑스 )

IN S ERM
(프랑 스 )

매사 추세츠

종합병 원

(미 국 )

독 립 MRIs
(호주 )

DERA
(영국 )

개

관

학제간 응용연구 주제별 연구센터

독일의 중심적인

응용연구소 (48개

의 연방센터 )

IT 연구 의학 연구 국방 연구

임무
프랑스 IT 연구

의 중심적인

공공연구소

병원과 대학에

250개 이상의

연방 연구실

미국의 병원기

반의 최대연구

센터

병원이나 대학

의 부서가 아닌

기관

핵과 무관한 대

부분의 R&D 책

임 기관

스텝

예산 (98)

9 , 0 0 0 ( 연 구 원

3,000)
6억6천5백만유로

2,100(상임스텝

715)
7천5백만 유로

10,000 (연구 원

2,140)
4억6천만 유로

10 ,000 (연 구 원

2,140)
2억 $

3,000
1억 3천만 호주

$ (1996)

1 1 , 5 0 0 ( 박 사

1,000)
15억 유로

재

원

조

달

제도적재원 89% (1998)

n .a .

92% (그 중

90%는 국방성

(MOD))

정부계약과

경쟁적

지원금

70%(지난 5년

간의 평균 )
5.6%(1998) n .a .

n .a .

산업계
30%(지난 5년간

의 평균 )
5.4%(1998) 18% (1998)

17.5% (5개 MRI
의 샘플 )

8%(1998/ 99)

지

표

산업계와의

계약 및

공동연구

n .a .
계약 300
협력벤처 4

n .a . n .a . n .a .
MOD 조달 연

구의 32% 하청

발명 , 특허 ,
면허

특허출원 417, 신

규 면허 90
(1998) n .a .

국내특허 331
건과 국제특허

1,262건 , 면허

253건 보유

145건 발명공

개 , 140건 특허

출원 , 57건의

면허취득
n .a .

111건의 특허출

원 , 68건의 면허

(1998), 특허

6,000건과 면허

500건 보유

면허수입
3백만 유로 (1998)

n .a .
8백9십만 유로

(1998)

1백8십만 $

(1998)
n .a . n .a .

spin - offs n .a .
1998년 5개 , 개

소이후 40개

개소이래 15개 1998년 3개 1999년 2개 , 개

소이래 11개
n .a .

지식이전활동의

조직

분산적이며 , 프라

운호퍼 특허센터

(FPC)의 지원

전 문 부 서

(D ir D RI )에 서

기술이전을 관

리하며 연구팀

의 산업계 관

계 지원

전 문 부 서

( D P E S ) 에 서

기술이전과 민

간기업과의 파

트너십 관리

산업관계 및 지

적재산권 위원

회의 감독 하에

상당히 분산

기관마다 상이

한 배치

DERA의 한 사

무소 (DERAtech
)에서 상업화 활

동 관리 , 외부기

관 ( D D A ) 에 서

중 소 기 업 의

DERA 전문가

접근 지원

지적재산권

관리

FPC의 특허부서

에서 수행

DirDRI에서 수

행

DPES의 전문

부서 (PDE)에서

수행

기업후원 연구

및 면허사무소

에서 수행

기관마다 상이

한 배치

DE RA t ech에서

수행

신설기업 정책 관심이 낮음 관심이 높음 ,
자 회 사 인

INRIA - T ransf
ert (1998년 창

립 ) 에 서

spin - off 창설

지원 , 전문캐피

탈 펀드인

I- Source의 지

분 34% 보유

관심이 낮음 ,
새로운 모델의

spin - off 창출 ,
개소 이후 생

긴 40개

spin - off 중 4
개에서 지분참

여

관심이 낮음 관심이 낮음 관심이 낮지만 ,
지속적인 관심

의 증가

출처 : ADL(2000), 앞의 책 ., T horburn (1999), 앞의 책 , AUT M (1999), A UTM F is cal Y ear 1998 S urvey , Univer sity

of California (2000), T echnology T ransf er P rog ram : A nnual R ep ort F Y 1999 . 에 기초해서 OECD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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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공공 부문 연구 의 지 적재 산권 관리 를 위 한 제 도적 배치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라이선스 체결 혹은 분리신설기업(spin - offs ) 활동의 수행을 위해

법적, 경영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해갈등의 최소화라는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면, 공공 연구부문의 상업화 활동은 어떻게 조직될 수 있을까? 전용기구(dedicated

institutions )의 모델은 무엇인가? 전용기구는 캠퍼스나 연구소의 안 혹은 밖 어디에 입지 해

야 하는가? 이 문제들에 대해 OECD 내에 다양한 접근방식이 발견되지만, 세 가지 중요한

제도적 모델로 요약될 수 있다(<그림 1> 참조).

첫째, 기술이전 및 특허사무소가 연구기관의 한 부분으로 통합될 수 있다. 중간조직을

기존 조직의 부서나 기구로 설립하게 되면, 스텝이나 운영비용이 주 기관에 흡수되기 때문

에 간접비용이 낮아진다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물리적 근접성으로 상업화와 연구 활

동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가 보장된다. 그러나 기구가 기존 조직에 부속되기 때문에 현재의

관계에 집착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소홀히 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규모의 문제도 있다. 소

규모 대학의 경우 현장(on - site) 특허사무소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자원이 부족

하고 기술적 숙련도가 낮다. 그리고, 특허 포트폴리오가 너무 작아서 그런 조직적 투자가 정

당화되기 어렵다.

둘째, 공식적 자회사 방식의 장점은 상업화의 시행과 연구활동간에 있을 수 있는 이해

갈등에 대해 보다 큰 완충장치 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자회사들은 재정적 경영적 독립성의

정도가 큰 것으로 특징이 되며, 벤처캐피탈과 잠재적 특허출원자 간의 관계를 촉진하게 된

다. 실재로 제도적 수준에서의 증거들에 따르면 라이선스 체결의 성공은 타 지식생산중심지

와의 관계 그리고 고객기업 및 금융자본과의 지리적 근접성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스탠

포드의 선도적인 역할을 따라 점차 기술이전 및 특허사무소들은 단순 법적 지원 단위로 활

동하는 것으로부터 해외를 포함한 잠재적 특허출원자의 탐색 및 마케팅을 수행하는 기업가

적 기구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의 MIT 와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소가 그런 예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접근법은 기술이전과 특허출원을 보조하는 공공 혹은 민간 중개기

구의 설립으로 나타난다. 민간 중개기구의 예로는 미국의 연구기술회사(Research

Corporation T echnologies )가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기반의 경매서비스가 포함된다. 공공

중개기구의 예는 오스트리아의 특허활용기구인 T ecma가 있으며, T ecma는 대학의 잠재적

발명에 대한 평가를 지원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대학 연구자들이 T ecma에 발명을 공개할

것을 요청 받지는 않는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대학과 산업계간의 기술이전을 장려하고 승인

하는 대규모 기술특허사무소(T echnology Licensing Offices, T LOs ) 네트워크의 설립을 지

원해 왔다. 몇몇 나라의 경우는 캐나다의 지적재산권 서비스 사무소(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 Office)와 같이 기술이전기관들이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위임받아서 수행한다.

특허관련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임계치(critical mass)가 대학만으로 충분히 형성되

지 않을 때 그 차이를 매워주는 것이 공공 특허기구의 목적이라면,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지

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전문적 기술의 개발과 수익 창출에 필요한 충분한 고객기반의 확

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연구기관과의 거리적인 제약으로 상업화의 잠재력에

대해 연구자들을 교육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구들은 민간 부문 중개기구와 경

쟁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경쟁은 고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숙련 특히 급속하게 변하는 분야에서 훈련된 기술검사관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이루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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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공재원조달 연구조직의 산학협력 조직

조

직

모

델

사

례

미국대학의 기술특허사무소 ,
기술이전사무소 (독일의 FZT )

FIST (프랑스의 CNRS )
Yeda (이스라엘의 바이쯔만 연구소 )

British T echnology Group (영국 )
Research Corporation
T echnologies (미국 )

장

점

낮은 거래비용

상업활동과 연구활동간의 긴밀한

연계

상업활동의 간편한 조정

이해갈등의 완충작용

경영의 전문화 (적정 인센티브 개발

의 편이성 )
제3자와의 관계관리의 간편성 (예를

들어 , 벤처캐피탈 )

완충작용과 경영의 전문화

소규모 조직에 따른 고정비용 감소

상업화 기회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

단

점

다자간 상업화 프로젝트 관리의 어

려움

인센티브 구조의 취약성

높은 거래비용

상업화 목적의 다층적 조정

개별 조직의 지적재산권 포트폴리

오에 대한 관리 취약

기회활용 인센티브 희석

출처 : OECD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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